
『서울특별시교육청 맞춤형 취업역량강화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동구 제4선거구 출신 황인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맞춤형 취업역량강화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부터『서울특별시교육청 맞춤형 취업역량강화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 먼저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직업계고 취‧진학률 저하 문제가 심화되고, 저출생‧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 취업률 저하 및 코로나 

19에 따른 경기침체 등에 따라 특성화고 취업 여건 악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교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특성화고 장학금 사업이 단계적으로 축소·종료되어 정부

국정과제와 서울교육정책과 부합하는 직업교육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 이에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졸업 후 산업현장

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전개함으로써 직업교육 강화 및 

고등학교 졸업자의 사회진출확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맞춤형 취업역량강화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서울특별시 내 학생의 직업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직무능력을 갖춘 직업인을 육성하고 고등학교 졸업자

의 사회진출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교육감의 책무에 대한 규정, 학습지원금 지원 근거 및 

목적, 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한 규정, 지급 중지와 환수 

조치에 대한 규정, 학습지원금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규정, 학습지원금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평가에 대해 규정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 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